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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동 조례 전부개정안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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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자치법」

제 조 사무의 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104 ( ) ①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

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,

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②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

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업소 출( ㆍ

장소를 포함한다 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) 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③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

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ㆍ ㆍ ㆍ ㆍ

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ㆍ

다.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 항부터 제1 3④

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

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